
- 9 -

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의자 : 하남시장(상수도과)

제출일 : 2021. 10.

1. 제안이유

   ○ 수용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일시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

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,

   ○ 체납수용가가 수도 급수 재개를 위해서 체납요금 및 연체금을 납부

하므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   가. 수도사용자 등이 과다한 수도사용, 누수 및 미납 등으로 인해 요금의 납부가 

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

        (안 제35조제4항)   

   나. 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되었을 때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 징수하지 

아니하는 단서 신설(안 제44조제2항)

3. 검토의견

  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

     국민권익위원회가 ‘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’을 마련해 

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을 적용하려는 것으로, 

  ○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

것으로 판단됨.


